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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
발제를 들으면서 제가 평소 생각하던 부분이 떠올랐습니다. 그  하나는 노조가 산

별노조로 환하고 산별교섭으로 가는 이유와 련된 것입니다. 개 산별노조로 가면 

노조 힘이 쎄진다고 하는데, 거꾸로 노조의 힘이 강하면 산별로 가는 것 같습니다. 유럽

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의 힘이 강하면 기업별노조로 갑니다. 기업별노조인가 

산별노조인가는 인 인 것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노사 계 힘의 균형상 자연스러운 결

과로 귀결된 것입니다. 이런 것이 노사 계에서 불가피한 상이라고 니다. 첫 번째 

발제와 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정도를 말하고자 합니다. 
첫째,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. 발제에 따르면 그 

 업종, 지역별, 산별교섭은 외라고 하는데 희가 보기에 이런 외규정은 사용자측

에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. 사용자라는 개념을 근로조건 결정권 여부에 의해서 규정하

고 있다면 기업별노조가 산별이라는 체제로 단일하게 통합되는 상황에서 산별을 따로 

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. 교섭창구 단일화 논의에서 외규정을 두는 것은 산

별은 따로 한다는 논지로 해석되므로 문제됩니다. 
둘째, 사용자단체 요구가 이 교섭 지라고 하는데, 사실 희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

교섭은 교섭 러스 의인가 혹은 의 러스 교섭인가의 두 가지 방식 의 하나입

니다. 자는 한 번의 앙교섭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를 의 차원으로 보충하는 것이고, 
후자는 기업 단 에서 의가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업종별 혹은 산별에서 교섭

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런 방식 의 하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. 이 교섭이 아니라 

한 번 교섭에다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의체제로 보완하는 방식입니다. 따라서 산별

쟁의를 하는데 기업별 쟁의를  한다든다 하는 재의 행은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. 
셋째, 장기 으로 산별교섭이 비용을 인다고 하지만 희 분석에 따르면, 시계열

변수는 아카데믹에서 피해야 할 변수입니다.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것보다는 다른 

요인에 따른 분석이 필요합니다. 시간이 지나면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처럼 들려서 

수용하기 어렵습니다. 산별에 해서 경 계에 천편일률 인 방법을 말하는 것은 시간

낭비입니다. 발제 에서 나온 산별교섭의 정착은 하루 아침에 제도나 법으로 해결되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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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는다는 의견에 으로 동의합니다. 이에 한 해결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. 사용자가 

강제로 끌려가거나 자발  의지로 참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. 그러나 사용자의 자발

 동의가 없다면 산별교섭은 장기 으로 진척되거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. 두 번째 발

제에서 면방과 하역, 시내버스의 사례를 들면서 말했는데 4개 사업장의 경우에서도 사

용자가 일정 부분 산별교섭을 했으면 하는 의지가 있었으므로 역사 으로 가능했다고 

니다. 지  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 ․삼 교섭의 문제인데 산별노조의 조직화를 

보면 이 ․삼 교섭이 고착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 를 들어 조직 자체가 

산별의 경우 지역․지회 단 로 이 ․삼 교섭이 고착화될 수 있을 것이고, 소산별의 

경우 이 ․삼 의 내부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사용자단체 구성의 요구가 단체 

교섭의 요구조건이 되고 있습니다. 이는 이 ․삼 의 교섭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다는 

것을 의미하는 것이고, 이에 한 우려가 있습니다. 사회자가 말한 것처럼 비용 감의 

측면에서 보충교섭, 즉 이 ․삼 교섭을 제안했는데, 작년까지 분규의 60%가 산별에 

의한 것이라는 을 감안해야 합니다. 2005년 노사분규의 40% 거의 반에 가까운 수치

가 산별에 의한 업이었습니다. 노동계의 통계를 보면, 산별교섭에 따라 업 한 건으

로 산정하기도 하고 개별로 취 하기도 하므로 통계 수치가 변동 일 수 있다는 것이 

감안되어야 합니다. 이 시기만 지나면 노사 계가 호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

망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. 합리  산별교섭을 사용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

장기 으로 사용자가 산별교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것이 없다면 사용자들이 

산별교섭을 부담느끼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. 

속노조가 산별노조로 환하 다고 해서 산별교섭으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, 
향후 산별교섭을 할 것인가 여부로 갈등이 지속될 것입니다. 기존 속노조와 맺은 단

을 새로 교섭에 참석한 사용자가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도 논란이 될 것입니다. 과기

노조의 경우에도 13개가 새로 들어왔을 때 패턴교섭(bargaining)으로 처리하 습니다. 산
별로 환된 기업의 경우 기업노조가 기존 산별 약에서 받기 어려운 조항들이 있

습니다. 손배가압류나 불법 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산별에 새로 가입하는 기업노조

가 쉽게 수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. 이것이 본격  교섭에서 논란이 될 것이고 혼

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. 뻔한 상황에서 노사간 해결책이 없다

는 것이 문제입니다. 일부 회사는 자괴감에 빠져 암에 걸린 상태에서 맹장 하나쯤 떼어

내는 것이 큰 수인가 하는 식으로 산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
재 속 산별의 경우 소기업 심으로 산별교섭이 이루어진 것이고, 산별에 참여

한 소기업의 부분이 업의 내성이 작은 기업들입니다. 이런 조건에서 맺어진 약

을 공장이 새롭게 산별교섭에 참여하게 되면서 수용할 수 있는가가 건입니다. 같은 

약을 지속할 수 있는가의 우려가 큽니다. 두 번째 발제에서 선진국의 분권화 경향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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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었는데 선진국을 보면 산별 약 비 용 조항과 사용자 개방조항이 늘어가고 있는 실

정입니다. 산별교섭이 제한되는 외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, 우리나라가 오히려 거꾸로 가

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 이 시 에서 과연 이런 혼란이 일시 이고 불가피하며 통

과할 문인가, 는 안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. 강조하고 싶은 

것은 모두(冒頭)에서 말한 것처럼 산별교섭 자체가 사용자로 하여  효율성, 합리성이 

확보될 수 있을까 하는 입니다. 물론 이것이 확보되어야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

것이 있어야 안정성을 확보한 교섭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


